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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국회의원 강성희 

지난 월 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스폭발사고로 배관을 교체하던 노동자 명이 중5 2 , 5

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명 중 명은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어 개월 이상 . 5 2 6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명이 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해당 사고. 2 6

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 등으로 넓어지게 되

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시설 소유자인 전주시와 운영사들을 중대재. 

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으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단 말입

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년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 2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월까지 전북에서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해 정. , 4 14

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오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폭발사고 등 안전문제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어 ‘ ’

그동안 제기되었던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안전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산업재. 

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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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이 민 경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 )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사고로 어려운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쾌유를 진

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은 지난 월 우리 소속 조합원 명을 운영사 변경한다는 이유로 해1 , 11

고를 했으며 벌써 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리사이클링 타운의 안전 5 . 

문제와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오며 전주시의 책임과 민간자본들의 불

법과 편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월 일에 생긴 리싸이클링 타운 가스 폭발 . 5 2

사고는 우리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오고 예상되었던 인재입니다, .

시 넘어서 이루어진 업무임에도 노동자들이 애사심으로 진행되었다라는 뻔뻔한 운영사의 6 ‘ ’

태도와 자신들은 어떤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자기들의 책무를 피해가려는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는 기가 찰 지경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며 국가가 그리고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 50

상황에서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 벌어진 사고이므로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 

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던 우리 조합원들을 해고 시키는 것으로 무마, 

하려했던 사업주와 전주시청은 이번 리싸이클링 폭발 사고에 대해서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임을 명명 백백 밝힐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자들의 안전 그리고 일하다 죽지 않는 권리를 쟁취하고 보장하기 , 

위한 투쟁에 늘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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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511

27 27 -

11 11 -

35 35 -

56 - 56

15 15 -

52 52 -

73 - 73

42 42 -

18 18 -

1 1 -

PM2.5 42 42 -

10 10 -

893 253 640

(20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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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 CO, NOx, PM10, PM2.5, O3, 
SO2, CO, NOx, PM10, PM2.5, O3, 

SO2, CO, NOx, PM10, PM2.5, O3,

SO2, CO, NOx, PM10, PM2.5, O3, 
VOCs 16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o-Xylene, m,p-Xylene, Styrene, Chloroform, Methylchloroform, Tr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 1,1-
Dichloroethane, Carbontetrachloride, 1,3-Butadiene, Dichloromethane, Vinyl chloride, 1,2-Dichloroethane
PAHs 16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ouranthene, Benzo(k)flouranthene, Dibenzo(a,h)anthrac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g,h,i)perylene
Pb, Cd, Cr, Cu, Mn, Fe, Ni, As, Be, Al, Ca, Mg (PM10

PM2.5, PM2.5 SO4
2-, NO3

-, Cl-, Na+, NH4
+, K+, Mg2+, Ca2+)

VOCs 56 Ethane, Ethylene, Propane, Propylene, i-Butane, n-Butane, Acethylene, trans-2-Butene, 1-Butene, Cis-2-Butene, Cyclopentane, i-Pentane, n-Pentane, 
trans-2-Pentene, 1-Pentene, Cis-2-Pentene, 2,2-Dimethylbutane, 2,3-Dimethylbutane, 2-Methylpentane, 3-Methylpentane, Isoprene, 1-Hexene, n-Hexane, 
Methylcyclopentane, 2,4-Dimethylpentane, Benzene, Cyclohexane, 2-Methylhexane, 2,3-Dimethylpentane, 3-Methylhexane, 2,2,4-Trimethylpentane, n-Heptane, 
Methylcyclohexane, 2,3,4-Trimethylpentane, Toluene, 2-Methylheptane, 3-Methylheptane, n-Octane, Ethylbenzene, m/p-Xylene, Styrene, o-Xylene, n-Nonane, 
Isopropylbenzene, n-Propylbenzene, m-Ethyltoluene, p-Ethyltoluene, 1,3,5-Trimethylbenzene, o-Ethyltoluene, 1,2,4-Trimethylbenzene, n-Decane, 1,2,3-Trimethylbenzene, 
m-Diethylbenzene, p-Diethylbenzene, n-Undecane, n-Dodecane
CO2, CFC(-11,-12,-113,-114), N2O, CH4

PM2.5 PM2.5 OC,EC), SO4
2-, NO3

-, Cl-, Na+, NH4
+, K+, Mg2+, Ca2+), Pb, Cd, Cr, Cu, Mn, Fe, Ni, As)

(20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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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Herbert William Heinrich) 5000

, 

330 1 (

), 29 , 300

(

)

(1 : 29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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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동 효자 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1·2·3 , 1 .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월 일 전주시가 승인한 전주종합리싸2 1

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년 태영건설과 한백건설2013 , ㈜ ㈜ ㈜
성우건설 에코비트워터 등 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 5㈜
리싸이클링에너지와 전주시가 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

여 년부터 운영중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2016 .

민자투자방식 으로 시행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당초 (BTO)

년 월 사업자 선정 당시에 태영건설 등 개사가 컨소2012 4 , 6㈜
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각 참여 기, 

업별로 시공 운영 재무 등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 . 

당시에 사업시행자는 년 월 전주시가 고시한 시설사업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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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의거해 시공은 태영건설과 한백건설 성우건설 등 , 

건설사가 공동으로 맡고 운영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은 폐기, ( )

물처리 전문기업인 에코비트워터 재무적투자자는 우리은행, ㈜
이 담당하기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년 월 맺은 협약서에서도 시설의 유지관리업, 2013 12

무와 관련 제 조 항에서 42 1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에. , ㈜
코비트워터가 운영사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 항에서는 , 2 사업시행자가 제 항에 따라 위임 또‘ 1
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계,
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
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사업기본계획과 협약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에 대, , 

한 면허가 있고 실적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운영회사만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의 시설 유지관리 업무 운영 을 맡도록 하고 있( )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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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년 월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에코비트, 2023 10 ㈜
워터에서 성우건설로 운영사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
였고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월 일 시정질의를 통해 자격과 , 12 5 , 

실적이 없는 성우건설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가 될 ㈜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도 사실을 인정하였
고 성우건설로의 운영사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업시, ㈜
행자에게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사업시행자는 성우건설 단독이 아닌 태영건설과 , ㈜ ㈜
한백건설 에코비트워터 개사가 공동수급으로 시설을 운영하, 4

겠다는 계획서를 전주시에 다시 제출하였고 전주시는 이를 , 

검토하여 지난 월 일 개사 공동수급으로 운영사를 변경 2 1 , 4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운영사 변경승인은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 

습니다 전주시는 성우건설과 한백건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운. 

영실적이 없지만 태영건설과 에코비트워터가 운영실적이 있, 

기 때문에 개 회사 운영실적 총합이 음식물처리시설 톤, 4 297

으로 공동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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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주시의 이러한 꼼수는 명백히 관련법을 어긴 것입, 

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계약법)」과 시행령 제 조공동계약 항에서는 88 ( ) 3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
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 조88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도 다 공동수급체 구성“ .
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3)
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 ) ( )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즉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과 관련하여 자격도 , 

없는 성우건설과 한백건설까지 끼어서 공동수급으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은 불법이며 입찰 후에 공동수급으로 변경하는 것 역, 

시 불허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변경승인이 있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운
영사 변경과 공동수급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와 전주시는 본 의원의 주장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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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꼼수와 불법으로 운영사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불법으로 .
변경해줘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소유의 사, 

회기반시설입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 

책무를 저버린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불법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과 시민단체가 추진하. , 

는 감사원 감사청구에도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분 자유발언 마칩니다5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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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 현장 작업환경 관련
반복된 경고에도 노동자 안전을 등한시하여 발생한 예견된 인재: 

이태성
전북평등지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 분회장( )

이번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하 층은 현장에서 점검층 또는 중층이라고 불- 1 ‘ ’ ‘ ’
리는 곳임 해당 장소는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 
소화슬러지 탈리액이 모이는 저류조 위에 있는 공간임 중층 내에는 폐수나 , . 
슬러지들이 이동하는 배관들이 즐비하게 설치되어 있음 이런 배관을 장기간 . 
사용하면 배관 내에 음식물쓰레기에 있는 염분 등으로 스트로바이트결석가 ( )
생성되어 서서히 막히기 때문에 배관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함 노동자들이 . 
그 배관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어떤 이. 
유로 중층 내에 메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가 축적됐고 배관 교체 작업 중 화, 
기 사용이 있었다든지 화재 원인이 발생해서 폭발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

그림 사고 현장인 중층 전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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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현장 바로 아래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슬러지 탈리액이- , 
모이는 저류조가 있음 저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발 물질과 유해 가스들은. 
중층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됨 이로 인해 시설 내에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음 해당 공간은 질식위험공간 표지가 붙. 
어 있을 정도였으며 현장 노동자들은 해당 공간 인근 통로를 이용하는 것도, 
꺼려했음 중층 내에서 작업을 할 시에 노동자들은 구토 두통 어지럼증을 경. , , 
험하는 경우가 빈번했음.

그그림 중층 복도 질식위험 공간 표지<< 2> 

월 일 사고 직후 운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당시 시설 내에 급배기- 5 3 ,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 내내 시설에서 급배기 시설이 가, 365
동되고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급배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됐으면 왜 폭발 사. 
고가 발생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음 또한 이는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상반된 주장임.

해고 이전 현장에서 일할 당시를 떠올려보면 사고 현장에 급배기 시설이 설- , 
치되어 있기는 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급배기구는 사실상 막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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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했음 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급배기 시스템이 실제 가. 
동된 기간이 길지도 않았음 또한 급배기 시설이 가동됐다 하더라도 시설 주. 
변 악취 발생 민원으로 인해 급배기 풍량 등을 조절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뤄
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함 관련해서는 현장에 급배기 제어 시스템이 존재. 
하므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가동 여부와 풍량 등이 확인되어야 함. 

- 배관 교체 작업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함 시설 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은 스테인리스 배관서스배관이었지만 이후 배관 막힘으( )
로 교체된 배관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청호스 배관임 운영사들은 서스배. 
관을 교체할 시에는 외부 업체의 작업이 필요해 비용 문제가 있고 배관 교체, 
시 음식물 처리가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설치가 비
교적 간단한 청호스로 배관을 교체해왔음 그리고 청호스 배관 체결 시에는. 
체결부에 토치 등으로 화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사고 발생 당시 교. 
체했던 배관이 청호스라면 화기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음.

그그림 서스 배관에 청호스 체결 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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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화기작업이 이뤄졌다면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따른 절차가 이
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작업이 이뤄진 현장은 메탄 등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으로 화재위험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사항을 준수
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함 안전작업 허가 지침에 따라서 사전점검과 환기 등.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사업주에게 작업허가서 신청 및 승인이 이뤄진 상태, 
에서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되어야 함 운영사들은 기자회견에서 안전관리자. 
가 부재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다고 인정한 상황임 관련 절차들이 지켜지. 
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음.

노동조합은 중층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급배기- . 
시설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관리 소홀로 그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관리인원 부족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적절히 가동하지 않
았음 결국 현장 노동자들은 중층에서 작업시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하는 경. 
우도 있을 정도로 악취와 유해가스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왔음.

노동조합은 년부터 노사협의회에서 유해가스와 악취 저감 방지 대책을 요- 2019
구함 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로 년 월 차 노사협의회에. 2019 2019 10 1
서 노동조합은 중층의 유해가스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이를 개선하기로 노사
합의하였음 하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은 분기별로 진행. 
되는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음 또한 년부터 노동부에. 2021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미이행으로 사건을 접수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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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층의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음 결국 노동- . 
자들이 알아서 공기팬 개를 설치하여 지하층에 어느 정도 급기가 될 수 있도2
록 조치함 만약 운영사들이 주장하는 급배기설비가 이것이라면 이는 해당 공. 
간 내에 발생하는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지 못하고 급기만 이뤄지는 송풍기이
기 때문에 현장 내 악취 유해가스 수준을 어느 정도 완화할 뿐이지 사고를 ,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로 추측됨.

그그림 노사협의회 안건 요구 일부 차 노사협의회<< 4> (2020.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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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수 시시기 내내용

차차 노사협의회11 2019.10.30.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관련, □
사항
건조기실 비산 먼지 저감 대책①
점검층 유해가스 방지 대책②

차차 노사협의회22 2019.12.5.

점검층 유해가스 방지 대책◆
장기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을 노사 같이→

동참하여 문제를 고민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수립해나감 (2020
년 월 전3 )

차차 노사협의회66 2020.3.31.
중층 부식성가스 악취개선 계획 미이행-◆ – 

대안을 수립하여 노사 협의하고 공유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이행한다

차차 노사협의회77 2020.6.24.

유해가스 악취 저감 방지 대책-◆
개구부 덮개등 보완을 하였으며 노 사가 입회하여 주기적인-→
가스농도를 측정
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
유해가스 악취 저감 방지 대책-◆
제 차 정기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년 월까지 개선안을 준1 2020 3→

비하여 사측에서는 태영과 협의 후 즉시 조치를 하리고 하였으
나 지금 현재까지 미이행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기에 추후 정
기노사협의회에서 재논의한다.

차차 노사협의회88 2020.12.29.

안건 전처리실 탈수기실 상주 공간 악취 및 급기 개선[ 2] , 
작업환경측정 결과 와 별개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한다→
탈수기실은 기계설비 교체공사로 추후 노동환경을 확인하여→
재논의 한다
(...)
유해가스 악취 저감 방지 대책 년 월 안건 합의- (2019 10 )◆
사측은 개선안을 준비하여 태영과 협의 후 즉시 조치를 하기→
로 하였으나 지금 현재 까지 미흡하거나 미이행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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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관
련이 있기에 추후 정기노사협의회에 재논의 하고(...)

차차 노사협의회99 2021.3.31. 년 월 정기노사협의회 비산먼지 악취안건 의결(2019 10 , - )

차차 노사협의회111 2021.10.21.

지하층중층 지하 층 악취 및 부식성 가스 개선 방지 대책( , 2 ) ◆ 
사측은 년 상반기에 발생원인 진단을 외부업체에서 기술2022→ 

진단과 전체적인 악취 및 부식성 가스 급 배기 등을 진행 예정,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관련 , ◆ 
사항 미이행– 

년 월 정기노사협의회 안건 의결(2019 10 - )
건조기실 비산먼지 저감 대책 점검층 유해가스 방지 대책, → 
장기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노사 같→ 

이 동참하여 문제를 고민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수립해나감
년 월 정기노사협의회 이행 촉구(2019 12 , )
년 월 정기노사협의회 이행 촉구(2020 3 , )
년 월 정기노사협의회 이행 촉구(2020 6 , )

차차 노사협의회112 2022.1.27.

안건 고충처리위원 고충안건[ 6] 
지하층중층 지하 층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등을 측정하고 ( , 2 )→ 

출입가능 여부를 안내할 표지판을 부착한다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관련 , ◆ 
사항 미이행– 

년 월 정기노사협의회 안건 의결(2019 10 - )
건조기실 비산먼지 저감 대책 점검층 유해가스 방지 대책, → 
장기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노사 같→ 

이 동참하여 문제를 고민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수립해나감
년 월 정기노사협의회 이행 촉구(2019 12 , )
년 월 정기노사협의회 이행 촉구(2020 3 , )
년 월 정기노사협의회 이행 촉구(2020 6 , )

표 노사협의회 회의록 중 중층 작업환경 개선 관련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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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 중층 내에 설치된 공업용 송풍기<< 5> 

노동조합은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사측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음 하지만 사측은 비용과 설비 개선 기간 동안 시설 가동 중. 
단 등을 이유로 개선에 나서지 않았음 결국 이번 사고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를 우선한 결과로 예견된 인재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이번 사고는 그동안 시설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노동조합을 눈에 가시로 여겼던 운영사들이 운영사 변경을 빌미로 조합원을‘ ’
전원 해고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함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의.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전원 해고됐음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에는 위험한 작업 지시는 거부하거나 현. 
장 위험 요인 제거를 요구하는 등 관리자들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안
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음 하지만 성우건설의 시설 운영 이후에는 노. 
동조합 조합원이 전원 해고됨에 따라 현장에 이런 목소리를 낼 주체가 존재하
지 않은 상황이며 무리한 작업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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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을 감시하고 개선 활동을 해온 노동조합의 부재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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